
붙임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기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

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이하 이 표에서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필요

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

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

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

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

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